	공·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서
	처리기간

	
	10 일

	신청인
	성  명
	
	주민등록번호
	∼

	
	주  소
	
	(              )

	당해산림에 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
	

	산  림
소유자
	성  명
	
	주민등록번호
	∼

	
	주  소
	
	(              )

	산  림  소  재  지
	

	벌 채 구 역 면 적
	㎡

	허 가
면 적
	채석면적
	채    취    장
	㎡

	
	
	산 물 처 리 장
	㎡

	
	
	기         타
	㎡

	
	
	계 
	㎡

	
	부대시설
면적
	진   입    로
	㎡

	
	
	관리사무실부지
	㎡

	
	
	계
	㎡

	
	합            계
	㎡

	종류와 수량
	석재의종류
	수량
	입목
재적
	수종별
	본수
	재적

	
	
	㎥
	
	
	
	㎥

	석 재 의 용 도
	

	벌  채   기  간
	.     .     .     ∼       .     .     .

	 채석및반출기간
	.     .     .     ∼       .     .     .

	채  석   방  법
	

	산림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·사유림내 채석허가를 신청합니다. 

년      월       일
신청인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	구 비 서 류
	수 수 료

	
	없    음

	1. 채석구역실측도 1부
2.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(채석타당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)

3.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5. 사업계획서 1부(채석구역현황·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·장비 보유현황과 생산·이용 및 복구계획을 포함) 

6.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(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)

7.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 1부(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타당성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)


